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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5일, 금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7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지급하던 장수축하금을 90세가 된 어르신 에게도  

차등 지급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장수축하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수어르신을 9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안 제2조제1호)  

   ◦ 장수축하금을 90세 10만원 이내, 100세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변

경(안 제4조부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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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장수축하금 지급을 기존 100세 노인에서 90세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

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 내용

◦ 장수어르신을 9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안 제2조제1호)  

        - 대상 연령을 100세에서 90세로 확대 적용

◦ 장수축하금을 90세 10만원 이내, 100세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

로   변경(안 제4조부터 제6조)

  

○ 비용 추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인원 333 446 512 590 740

금액 45,900 63,500 75,500 95,900 127,100

90세
인원 319 425 485 549 681

금액 31,900 42,500 48,500 54,900 68,100

100세
인원 14 21 27 41 59

금액 14,000 21,000 27,000 41,000 59,000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장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효친의 고취를 위해 2020년 9월 제정되어 100세 어르신에게 축하금을 

지급해 오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을 9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경로효친의 고취와 사회적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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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